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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 차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ICESCR)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년 6월 7일 E/C.12/1995/3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년 6월 7일 E/C.12/1995/3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년 5월 21일 E/C.12/1/Add.59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년 5월 21일 E/C.12/1/Add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ICCPR)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년 9월 25일 CCPR/C/79/Add.6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년 9월 25일 CCPR/C/79/Add.6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년 11월 1일 CCPR/C/79/Add.114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년 11월 1일 CCPR/C/79/Add.114 대한민국 제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년 11월 28일 CCPR/C/KOR/CO/3 대한민국 제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년 11월 28일 CCPR/C/KOR/CO/3 i
                                            










                                            2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실무그룹들의 보고 대한민국 Distr. GENERAL A/HRC/8/40 29 May 2008 Original: ENGLISH 유엔총회 유엔인권이사회 8차 의제 6번 I. 서론(Introduction) 년 6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HRC) 결의안 5/1에 따라서 수립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은 2008년 5월 5일부터 19일 까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검토는 2008년 5월 7일 6번째 회의 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정부 대표단은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을 단장으로 첨 부자료에 명시된 26명으로 구성되었다. 2008년 5월 9일 진행된 10번째 회의에서 실무 그룹은 대한한국에 대해 이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년 2월 28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UPR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페루, 이집트, 요르단을 3자 보고그룹(troika)을 선정하였다. 3. 결의안 5/1의 첨부서류 15항에 따라, 다음의 문서들이 대한한국의 검토를 위해 활용되었다. (a) (A/HRC/WG.6/2/KOR/1) 15(a) 항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국가보고서/ 서면보고 (b) (A/HRC/WG.6/2/KOR/2) 15(b) 항에 따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서 준비 된 정리 문서 ccci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01
                                            

                                            3 (c) (A/HRC/WG.6/2/KOR/3) 15(c)에 따라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준비된 요약서 4. 덴마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북아일랜드가 미리 준비한 질문 목록은 트 로이카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 질문들은 유엔 정례인권검토의 온라인 (extranet)에서 열람할 수 있다. II. 검토과정의 진행에 대한 요약 A. 검토 당사국의 보고 년 5월 7일 6번째 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차관은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소 개하면서 한국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였 다. 대한민국은 성실하게 자발적 공약과 의지를 이행하고 있으며, 유엔 메커니즘과 충 분히 협력하고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40여 년 동안의 권위주의 통치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법치, 다원주의, 선정(good governance)을 수반한 민주주의를 성취하였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 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공유할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정 부 대표단은 법적 틀 특히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넓은 범위에서 증진하고 보호함을 명 시하고 있는 헌법을 참고하였다. 대한민국은 인권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련의 법 률들은 헌법의 정신과 내용을 구현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6개 주요 인권조약의 당사국이며, 현재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이다.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먼저 국내법과 관행이 조약의무와 부합 하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이 작업은 몇몇 경우에 약간 장기적 검토기간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2006년 만들어진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국가 인권위원회(NHRCK), 반부패와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설립, 권한, 기능, 역할 등을 언급하였다. 대한민국은 유엔 조약감시기구의 의견(observation)과 권고들을 기준으로 성 립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행동계획(NAP) 2007~2011을 강조하였다. 또 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인권 NAP 의 수행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대표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견 302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ii
                                            

                                            4 해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충실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6. 한국정부 대표단은 또한 자유권과 안전, 비차별, 여성의 권리 및 다문화사회 등 특별 한 인권 주제들을 언급하였으며, 조약감시기구의 최종견해와 권고에 감사하면서 이들 의견들이 국내 법률체계에 통합되어 형사소송법과 형행법과 같은 관련 법을 지속적 으로 개정하는데 고려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기타 여러 가지 절차적 조치가 구금자들 과 범죄혐의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수행될 것이다. 비차별 문제에 관해 한국정 부 대표단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근거없는 차별 금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 다. 최근 추진된 입법적 발전 즉 차별금지법이 국회 심의를 위하여 제출되었음이 언 급되었다. 여성의 권리에 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여성지위 증진과 권리 개선이 정책 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으며, 2001년에 여성부가 설립되고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의 통합이 모든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대한민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한 국정부 대표단은 외국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 들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급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간 외국인정책협의회 뿐 아니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 법, 2004년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EPS) 가 시행되고 있다. 7. 한국정부 대표단은 미리 전달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형제의 폐지는 사법 정의, 사회적 환경, 국민 여론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사형제 폐지는 심 층적 조사를 동반한 국민합의 과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 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많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가 법적으로 허 용되지 않는 외국인들은 그들의 본국으로 송환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임금체불이나 보상의 경우에는 노동부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구할 수 있 으며, 이런 구제조치의 관련 절차가 취해질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 대표단은 200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7차 회의 고위급 회의에서 선언된 바 있는 모든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재확인하였다. 국가보 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가진 협의와 관련하여, 한국정부 대표단은 정 부가 국회, 교수, 국제기구전문가, NGO 등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언 ccciii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03
                                            

                                            5 급하였다. NGO와의 협의를 위한 회의는 2008년 3월 18일 개최되었다. 한국정부 대표 단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존중됨 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설립되었고, 세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 위원회(ICC)에 의해 A 등급이 부여되었다. 민주화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제도의 틀 을 수립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의 역할에 관해 대표단은 민주주의가 인권을 위한 바람 직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확신에 기초하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적 주도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한국정부 대표단은 특히 문명간 연대 제안(Alliance of Civilizations Initiative)',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 민주적 통치의 파트너십 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인권 분야의 기술적 협력을 위한 특별기금에 재정적 기부를 확대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년 4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오직 구속 및 심문 동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해서 취해진 실질적 조치에 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심문과정에 비디오 촬영 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한국정부 정부는 검찰청의 법집행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형 사소송법에 도입된 수정사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정부가 개정된 특별법을 통해 상습 적 가해자에게 더욱 심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개정된 법에 의해 개선된 의료지원 조치가 피해자에게 공급될 것 이며,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특별조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B. 검토시 국가간 상호대화 및 질의 (Interactive dialogue and reponses by the State under review) 9. 상호대화에는 33개국 정부 대표들이 발언을 하였고, 이들 중 많은 정부 대표들은 대 한민국의 종합적인 국가보고서 및 최근 국내적 인권상황의 향상에 대해 축하했으며, 많은 대표들은 A 등급을 부여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설립되었고, 인권 NAP 수립, 대한민국이 인권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준비가 된 것과 국제인권체계 내 에서의 역할, 사형제의 사실상 모라토리움 그리고 국가보고서 준비과정에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304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iv
                                            

                                            6 10. 브라질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발적 공약의 이행 상태와 실행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관해 주목하였다. 브라질은 정부에게 조약감시기구 견해의 이행과 전파를 촉 구하고 유보 없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권고하였으며, 집회 및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기 위한 실제적인 수단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다. 11. 인도네시아는 인권 NAP 실행에서 겪는 주요한 도전과 장애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아동권리위원회(CRC)와 함께 여성 및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해 한국정부가 행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foreigner workers)에 대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외국 인노동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고용법 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12. 파키스탄은 한국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 의 완전한 이행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 지, 외국인처우에관한기본법 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 는지, 고용허가제가 대한민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출신의 노동 자를 차별하는데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질문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은 여성의 권리 에 관하여 사회적 타부(social taboos)에 대처하는 것에 관해 약간의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인권 상황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제약과 도전에 관해 질문하였다. 13. 북한(DPRK)은 체계적인 인권침해의 근원 특히, 표현 및 집회의 자유의 영역에서 국 가보안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사상전향제(Ideology Conversion System)는 한때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제기한 심각한 우려사 항 중 하나였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 주민들은 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들과 의 어떤 접촉과 통신은 범죄시되고 있다. 1992년, 1999년 및 2006년 자유권규약위원 회의 최종견해가 자유권규약 제9, 18, 19조에 부여된 제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 명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북한은 대한민국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 나아가, 북한은 보안관찰법 (Security Surveillance Law)이 정치범으로 복역한 자와 양심수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 를 표명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구 금시설에의 고문에 관한 혐의와 형법에 고문이 부적절하게 정의된 것에 관련한 고 cccv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05
                                            

                                            7 문방지위원회의 우려사항과 학생들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아 동권리위원회의 우려사항에 주목하였다. 또한 입법적이고 사법적인 정의를 향상시 킬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14. 터키는 대한민국에게 성 평등 및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외국인처우기본법 을 채택할 것과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터키는 정부가 증가하 는 노인인구 및 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전통적 인식과 같은 도전에 대해 인지하고 있 음을 칭찬하였다. 구금시설에 관한 다양한 NGO 보고서를 고려해 터키는 이들 시설 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질문하였다. 15. 알제리는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가 자의적 구금 및 적법 절차 없는 추방 등과 같은 차별적 관행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음을 주목하였으며, 노조결성의 권리 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도전받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알제리는 한국정부가 이 주노동자권리협약(ICRMW)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실현하고 이들이 차별적 관행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 나아가 1999년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에 관한 권리를 제약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을 주목하면서, 집회의 자유에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16. 캐나다는 한국정부가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호주 제를 폐지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과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권고를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칭송하고, 한국정부가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고문죄를 법에 규 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집행공무원들이 종종 이주자와 시위자를 대처하는데 과도 한 무력을 사용하다는 보고서를 상기하면서, 구금시설들이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으 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법집행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할 것과 어떤 경우에도 이주자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법집행공무원이 행한 고문 및 가혹행위에 관한 주장들 을 조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프라이버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306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vi
                                            

                                            8 등록제도(resident registration system)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캐나다는 아내강간 (marital rape),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범죄화하고, 위반자들을 기소 및 처벌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례를 다루는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할 것, 아동이 관 련된 형사절차 중에 아동배려절차를 채택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이 주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차별대우와 학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고서와 여성 이주노동자 및 그 자녀들이 특히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에 취약하다는 것을 상 기하면서,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여성과 아동에 특히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였다. 17. 프랑스는 한국정부가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아 니면 최소한 법적 모라토리움을 채택한 것인지 질문하였다. 프랑스는 특히 고용영역 에서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포함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에 관해 좀더 정보를 얻 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를 개혁하기 위해 생각하고 있은 조치 와 이러한 조치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지, 파리원칙을 존중하 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한국정부가 강제실종협약을 서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18. 콜롬비아는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것에 대해 사의 를 표하면서, 한국정부가 협의과정을 촉진하는 온라인 조사(survey)에 좀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콜롬비아는 한국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기업 과 미디어 운영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19. 슬로베니아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양심적병역 거부자의 권리 인정에 대한 권고를 지적하였다. 또한, 슬로베니아는 인권이사회가 2개의 개별 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에 있어 시민 정치적권리규약(ICCPR) 18 조 제1항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는데, 한국정부가 이 통보 제기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것을 주문한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 했다. 또한, 한국정부에 병역거부를 합법화하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public organizations)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법으로 명기하여 양심적병역거부 cccvii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07
                                            

                                            9 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 나아가 슬로베니아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부장적 태도의 존속 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뿌리깊은 고정관념 (stereotype)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태도로 성인지적 관점을 UPR 후속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슬로베니아는 한국정부가 고용과 경제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음을 언급하면 서, 몇 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범 죄로 규정되어 있어 성폭력 사례의 기소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슬로베니아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과 함께 이 법 조항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권고 했다. 20. 벨기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벨기에는 가정폭력을 없애기 위한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2007년 2개 의 조약기구에서 외국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한 불법적 매춘 과 여성에 대한 성 착취에 대한 보고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벨기에는 한국정 부의 반( 反 ) 에이즈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적 태도의 지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벨기에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 한 정책들에 대해 질문했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적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1항에 부합하게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와 외국여성의 인신매매를 없애기 위한 활동들을 더욱 펼쳐나갈 것을 권고했다. 21. 체코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인권 메커니즘 특히, 여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한 모든 노력들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의 높은 자살율과 고문철폐위원회가 지적한 구 금시설에서의 돌연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떤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 다. 또한, 구금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높이고 부당한 처우나 고문 사례에 대한 조 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체코는 한국정부가 효 과적인 국가예방기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문방지선택의정서 가입을 포함 308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viii
                                            

                                            10 하는 고민 및 부당한 대우를 없애기 위한 조치들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 가정폭력을 범죄시하는 법 조항과 그러한 폭력의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차별금지법 성안에 대해 환영하고, 그 법 안에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처별 사유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22. 네덜란드는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언급하고, 그 법이 여성, 아동, 동성애자, 장애 인, 난민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동등한 처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발언했다. 네덜란드는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채택을 주지하면서 작업장에서의 성적 학대를 없애는 유사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마지 막으로 네덜란드는 2008년 6월 1일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23. 말레이시아는 205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한 국정부의 예측을 주목하고, 이 문제를 주시하여 다루기로 한 정부의 공약을 환영하 며, 가족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과 관련하여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이 2001 년도에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노령자에 대한 사회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외에 한국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24. 아제르바이잔은 CEDAW 및 ICCPR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유보 철회를 하겠다는 의 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대한민국 헌법상 차별 사유별 금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 금지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 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이 사안은 CRC가 제기한 문제이기도 함을 언급하였다. 또 한,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정부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점인 구금자에게 구금의 합법성을 결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 는 현행 행형법을 한국정부가 언제 어떻게 개정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하였다. 25. 중국은 한국정부 보고서가 경제적, 사회적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취약 계층의 소외현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세운 대책의 효율성과 취약 계층의 역량을 확립하기 위해 채택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cccix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09
                                            

                                            11 26. 여러 대표단이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제기한 우려에 대하여 한국정부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과 같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대표단은 퇴직금 미지불에 대 한 구제책과 입국 또는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노동부 산하 의 노동위원회(Labour Relations Commissions)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충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이주노동자가 자국으로 귀환하기 이전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7. 사형제 폐지 문제에 관해 한국정부는 지난 11월 사형제 모라토리움에 대해 유엔 총 회에 상정된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합의 도출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제사회에서 제기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한국정부는 자의적 적용과 집행을 막 기 위한 정부의 주의와 경계를 재강조하였다. 28. UPR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 대 표단은 UPR 준비와 후속 점검 과정에서 여성부의 활동과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였다. 2002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2004년 가정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임시 구금 명령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여 검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가해자가 재정적으로 곤란할 경우에 국 가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치료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두 가지 개정안을 언급하였다. 29.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가장 신중한 태도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30. 고문의 정의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고문을 정의하는 법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나, 고문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을 포함한 몇몇 법은 존재하고 있으며, 구금시설 환경이 개선된 사실을 강조하였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Human Rights Violation Reporter Center는 이 문제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정부 대표단은 사회 전체의 자살률보다 구금시설(detention 310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x
                                            

                                            12 centres) 내에서의 자살률이 높지 않다는 사실과 교정시설(correctional centres) 내에서 의 사망률을 더욱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2000년 이 후 구금시설 내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사망 혹은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31. 차별 금지 영역과 관련하여 한국정부 대표단은 헌법의 ----조항에 따라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헌법 11조 1항)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은 단지 예시 조항이기 때문에 국제 인권 기구에서 규정한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 또한 현행 헌법 하에서 금지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32. 대한민국은 외국 여성의 인신매매가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지 만,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매매춘 산업 혹은 인신매매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일부 유형의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 소가 있을 때에만 수사가 진행되지만, 피해자가 13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 많은 사 건의 경우 수사가 자동적으로 개시된다. 33.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이 2007년 7월 1일자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2년까지로 제한하고 있 으며, 단기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에는 보상과 피해 회복이 보장되고 있 으며 그들의 기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계획 또한 정착되었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법률 이 시행되고 있다. 수당의 미지급이나 작업장의 안전시설 부재 등의 불법 행위 발생시,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과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있다. 대한민 국은 외국인 지원을 위한 특별 센터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으며 7개 언어의 통역 서 비스 및 한국의 언어, 관습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4. 동등한 기회 향상을 위해,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증진하기 위한 출산 및 육아 보조 금 제공과 같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려하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이 시도되고 있 다.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복귀하려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 훈련이 제공되고 있으며, cccxi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11
                                            

                                            1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equal pay for equal value)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35. 작업장에서의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해 의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불이행시 제재 가 가해지고 있다. 36. 필리핀은 이주민 및 그들의 가족들의 대우와 관하여 인권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을 적절한 시기에 비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사회 내에서 미등록 노 동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 였으며, 언론 매체가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 질의하였다. 37.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세를 환영하였으 며, 국제적 인권 보호 노력에서 한국정부가 한층 강화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 문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장애, 생물학적 성별, 성적 지향, 출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는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대중적이고 공식적인 인식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영국은 차기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 법안 도입 및 통과를 권고한 다른 대표단의 권고를 재차 확인하였다. 2007년 도입된 형법의 이행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법의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완전하고 투 명하게 이행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개선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질의 하였다. 영국은 이 법이 형벌 규정의 명확성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양심적병역기피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 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의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의 제22조항 에 대한 유보와 대해 입장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이 유보를 일정한 시간 계획 내에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CAT)를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그 가능 시기에 대하여 질 의하였다. 38. 룩셈부르크는 대한민국의 몇 가지 유형의 범죄와 위법 행위에 대해 여전히 사형이 312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xii
                                            

                                            14 부과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60여명의 죄수가 사형수 신분이며, 2007년도 2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에 주목하였다. 룩셈부르크는 한국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의 관련 문서 내용의 부합하는 사형에 관한 법률 폐지를 위해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즉각 마무리 짓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룩셈부르크는 한국정부 가 이 같은 논의를 여론과 국회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 의하였으며,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률 도입과 관련한 예상되는 시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39. 이집트는 2003년 아동권위원회(CRC)가 제기했던 관심사인 장애아동들에 대해 만연 된 사회적 차별과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한 조치들에 대한 더 많 은 정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규약을 핵심인권규약으로 여기고 있는지 물 으면서 대한민국이 동 규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40. 방글라데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에 의해 엄격하 게 제한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지속적인 차별적 대우, 작업장에서의 학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부족하다는 의혹(allegation)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보호 를 위한 기존의 입법조치들을 실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쏟을 것을 촉구하였으며, 한국정부가 비정규 이주 이슈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이주노동자의 정규화를 고려하고 또는 최소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연예 비자 (entertainment visa)로 한국에 입국해 성산업에 유혹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이러한 종류의 비자 발급을 재검토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41. 러시아는 조약기구와 특별절차들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상황에 대해 우려 를 표현한 것과 이러한 부인들의 법적 지위가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 달려있기 때문 에 이 계층이 가장 취약한 그룹중 하나가 되었음을 주목하였다. 때문에 외국인 여성 보 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대부분이 불법 이주노동자이고 자신 들의 착취에 대해 범죄적 결말을 감내하고(bear the criminal consequences of their exploitation) 있는 여성의 인신매매와 매춘에 관한 조약기구의 정보를 상기하면서, 이러 한 인신매매와 착취를 척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cccxiii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13
                                            

                                            15 42. 라트비아는 1995년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그리고 2006년의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언급하면서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 였으며, 한국정부가 모든 특별절차에 대해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확대하기 위한 시간 계획을 요청하였다. 43. 이탈리아는 사형제 폐지를 고려한 모라토리움의 유지를 권고하였으며, 여성차별철 폐위원회가 우려했던 협약 제1조와 완전히 부합하는 여성차별에 관한 정의의 부족 함과 여성폭력의 원인중 하나인 깊이 뿌리박한 고정관념의 지속을 언급하면서 여성 의 권리증진의 문제가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의 중요 우선순위중 하나로 여겨질 것 을 권고하였다. 이탈리아는 한국 정부가 학교와 집에서 체벌금지를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련(discipline)을 증진하는 교육적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44. 루마니아는 차별을 없애고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 취해진 성과에 사의를 표명하고,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차별적 관행과 다른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조처들 과 관련해 한국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답변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루마니아는 비호신 청자들(asylum-seekers)과 난민들(refugees)의 권리를 보호하는, 특히 난민 지위를 결정 하는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난민지위 심사가 진행 중일 때 그들이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관해 질의하였다. 45. 멕시코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결혼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구축하는 새 입법의 실제적 효과에 관해 질의하고, 이러한 조항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 캠페인 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멕시코는 한국 정부가 가정폭력에 관한 입법조치 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입법조치가 사법제도의 접근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보호 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점에서, 멕시코는 이주민의권리 협약의 비준과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다른 조약들의 유보 조 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한국 정부 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46. 우크라이나는 폭력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 314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xiv
                                            

                                            16 치 뿐 아니라 인권분야에서 대중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환영하였다. 또 한, 우크라이나는 최상위 달성가능한 건강 기준에 대한 개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과 국가인권위원회 특히, 위원회 권고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47. 미국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정의가 개인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위협하는데 사용되어지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관해 질의하면서, 법 해석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48. 호주는 NGO들이 58명의 수감자가 사형대기 상태이며,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형이 실행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한국 정부가 ICCPR 제2 선택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49. 투니지아는 한국 정부가 특별한 필요(need)를 가지고 있는 사회계층의 권리를 증진 하기 위해 취한 노력들에 만족을 표시하며,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것을 높이 평 가했다. 50. 일본은 한국 정부가 언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인지에 대해 알기를 원했으며, 인터넷의 폭넓은 사용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차별을 조장 하는 물품들과 아동 포르노 같은 유해한 정보를 전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표 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인터넷에서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졌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51. 독일은 외국인 여성배우자가 한국 시민권자와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는 합법적 노동이 허용되지 않는 듯 하며, 거주 지위가 전적으로 그들의 한국인 남 편에 달려있다는 이주노동자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우려를 언급하며, 그들이 잠 재적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은 외국인 여성배우자들이 경제 분 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 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는 가능성 있는 계획에 관해 질의하였다. cccxv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15
                                            

                                            17 52. 페루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수의 이주자가 점진적으로 한국 사회에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협약(ICRMW)과 팔레르모 의정서 (Palermo Protocol) 1) 의 비준을 권고하였으며, 이주자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인신 매매와 소위 공연예술 비자의 잠재적인 악용에 관한 정보를 상기시켰다. 53. 추가 질문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조약 및 유보조항 철회에 관한 정책을 설 명하였다. 대한민국은 6개의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며 기타 조약 비준의 가 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 자문을 통하여 기타 핵심 인 권조약의 유보를 철회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다 양한 입법 개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006년 6월 고문방지협약이 시 행된 이후 정부는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자문을 시작,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 인권위원회가 수시로 구금시설 방문과 조사를 통하여 고문방지협약 선택 의정서의 핵심인 고문방지 행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설명된 바 와 같이 대한민국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ICRMW), 강제실종방지협약 및 국제노동기구 조약(29, 87, 98, 105조)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한국 정부는 관련 국내법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 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CRMW) 비준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여부를 검토 중이며 현재 형행법 개정을 포함한 국내 법안의 범위(scope)를 검토 중이며,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하여 현재 비 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으며 곧 결정이 날 것이라고 희망했다. 자유권 협약 제 22조 유보조항 철회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 대표단은 법과 시스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임을 나타내었다. 54. 한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권고가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매우 진지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1) 팔레르모 의정서 : 2000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열린 유엔 국제범죄근절회의에서 마약 및 무기류의 국제 불법거래, 돈세탁, 인신매매 및 매춘과 사이버 범죄 등의 근절을 목표로 세 계 121개국이 서명한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부속의정서를 지칭. 팔레르모 의정서에는 조 직범죄 단체의 폭행, 협박, 납치 등 인신매매 피해자 보고, 지원과 조직범죄 목적의 불법이 민, 입국 및 여권, 신분증 위조범죄 처벌을 위한 각국의 구체적인 협력의무가 담겨 있음. 한 국은 협약과 의정서에 모두 서명하였음. 316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xvi
                                            

                                            18 2007년 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67%는 인권 정책, 입법, 메커니즘, 관습에 대한 것이었으며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87%의 권고가 수용되었다. 55. 노령화와 저출산에 관해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산 여성과 신생아 가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세웠고, 65세 이상 노령층은 기본 퇴직과 장기 보험혜택과 기타 기회제공을 부여 받고 있으며 편친가정과 아이 가 조부모와 살고 있는 가정에게 보조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56. 사회 안전망에 관해 한국 정부는 한국을 강타한 경제위기 이후 활동범위를 넓혔으 며, 특히 취약그룹의 사회 전반에 걸친 국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고, 취약계층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7. 여성 이주자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은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무를 재차 강조하였으며, 2008년 다문화가정법안을 제정하여 정부가 상담 및 교육과 같은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58. 가정 내 아동 체벌에 관한 법안 개정에 관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 고 밝혔으며, 2007년부터 일부 시험학교(pilot school)를 지정하여 체벌을 금지하였으 며, 이 부분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년 9월 한국 정부는 양심적병역거부자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시스템 이행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고 개정 법안이 올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년 출범한 여성부에 관한 언급도 이루어졌는데, 여성부는 확장되어 2005년 가족 부와 통합되었으며, 올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조직이 개편이 되었으며, 여전히 여성 인권 증진과 모든 공공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언 급했다. 2007년 CEDAW는 고정관념과 남녀간 격차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진 전을 인지하였지만 고정관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2003년 다수 시민사회 그룹 의 지지를 받은 여성부는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실시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17 cccxvii
                                            

                                            19 였다. 여성 이주 노동자 문제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노동 여성보호 차원에서 정부는 전국 단일상담서비스(one-stop service)와 통역 서비스를 비롯한 기 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61.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있고, 차 별금지법이 올해 4월 시행되었으며, 이 분야 여러 시민사회와 기구가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안정적인 법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는 개선 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분석을 계속할 것이며, 이 부분의 상태의 진전 점검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62.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난민지위 인정절차가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했으 며, 이 과정에 NGO를 초청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UNHCR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 으며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자가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63. 김성환 외교통상부 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각국 대표단의 적극적 참여와 국가보고 서에 대한 건설적인 논평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그는 일부 사안은 추가설 명이 필요하지만 시간의 제약 때문에 6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서면으로 추가 답변을 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회원국의 지침과 권고를 검토하고 기타 권고, UPR 후속논 의,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 하였다. 검토 후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결과를 공유하고 논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 인권에 관련된 일부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 문제에 대해 국내 논의를 거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 인권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은 다른 유 입국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와 경험에서 배울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의 가입을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II. 결론 및 권고사항 64. 검토회의 동안, 대한민국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만들어졌다; 1. 조약기구의 견해에 대한 이행과 선전에 힘쓰라. (브라질) 318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xviii
                                            

                                            20 2. 유보조항 없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라. (브라질) 3.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고용법 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인도네시아) 4.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 (북한) 5. 정치범 전력자들과 양심수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 며, 이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북한) 6. 구금시설 내 고문 혐의와 형법상 부적합한 고문의 정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와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관 련하여 입법, 사법정의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을 채택하라. (북한)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알제리, 필리 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를 철회하고(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라. (페루) 8.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실현하고, 그들이 차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알제리) 9.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제화하라. (알제리) 10.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고문 범죄를 법제화하라. (캐나다) 11.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이런 조치들이 항상 이주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공공서비스 제공과 같이 필 요한 경우가 아니면 엄격히 제한하라. (캐나다)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부당 대우 혐의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캐나다) 13. 사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제(resident registration system)를 재검토하 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공공서비스 제공과 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엄격히 제한하라. (캐나다) 14. 또한,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범죄화되어, 가해자들이 기소 및 처벌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과 관련 한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들(child-sensitive procedures)을 채택하라. (캐나다) 15.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하라. (캐나다) 16.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서명하라. (프랑스) cccxix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19
                                            

                                            21 17.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해지하라. (슬로베니아) 18. UPR 후속 조치 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라. (슬로베니아) 19.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에 주목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슬로베니아) 20. 현재의 사실상 사형 집행유예(moratorium)를 유지하고(벨기에, 이탈리아), 사형제도 폐지로 진전시키고(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사형폐지 특별법이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하라. (네덜란드, 영국)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권고대로, CEDAW 제1조항과 부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노력을 강화하 라. (벨기에) 22. 장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가입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를 금하는 대 책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국가적 예방메커니즘을 설립하라. (체코) 23. 차별금지법안 초안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시켜라. (체코) 24.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명확성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영국) 25. 정해진 기간 내에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항 유보를 철회하라. (영국)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영국) 27. 한국 정부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 관련 문서의 의무에 부응하고, 진행 중인 사형제도 폐지법안의 법적 절차를 즉각적으로 마무리하라. (룩셈부르크) 28.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에 있어 여성인권 증진을 주요 우선적 인권이슈의 하나로 고 려하라. (이탈리아) 29. 즉각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고, 긍정적이 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라. (이탈리아) 년 난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 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 정절차를 개선하라. (루마니아) 320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cccxx
22 31. 호주제 폐지와 결혼에 있어 양성평등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의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중적 캠페인의 실행하라. (멕시코) 3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이 법률이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멕시코) 33. 악용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미국) 65. 위 권고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은 제8차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되는 결 과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66.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론 혹은 권고들은 검토 후 제출국들과 검토 대상국의 입 장을 반영하고 있으나, 실무그룹 전체 차원의 의견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cccxxi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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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렛 세카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결과 발표 (2013 년 5 월 29 ~ 6 월 7 일) 2013 년 6 월 7 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 정부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방한의 목적은, 협력과 대화의 정신 하에, 평화롭게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UPR국가보고서초안(국민의견수렴).hwp
    

    
        
        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초안) I. 작성방법(Methodology)과 협의 과정(Consultation) 1.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그 첨부 문서와 결정 17/119(A/HRC/DEC/17/119)에 따라 작성되었다. 보 고서는 0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간의 협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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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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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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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2018.10.1] [ 2018-00, 2018.0.0, ] ( ) 042-481-4085 제 1 조 ( 목적 ) 19 2 19 3 2.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ed System Code). 1. (HS4403) 2. (HS4407) 3. (HS4407)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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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D1C1DFC0CF20465441B4EBBAF120C7D1C1DFC0CF20C0CEB7C2C0CCB5BF20BFACB1B82E687770>
    

    
        
        한중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연구             2050 8,770 230(2.6%) 2000 5,882 175(2.95) 1985 4,720 105(202%) 1975 3,982 84(2.1%) Non-Migrants 1965 3,258 75(2.3%) Migrants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³»Áö_10-6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한류 목차2_수정 1211
    

    
        
        Ⅰ-Ⅰ 아시아대양주 Ⅰ-Ⅱ 아메리카 지구촌 Ⅱ-Ⅰ유럽 Ⅱ-Ⅱ 아프리카 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464 377 228 233 234 213 142 36 76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지구촌 한류현황Ⅱ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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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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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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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C6EDC1FD202D20C0AFBFA320C0CEB1C7C0CCBBE7C8B820B1B9B0A1BAB020C1A4B7CAC0CEB1C7B0CBC5E C8C4BCD3C1B6C4A120C7F6C8B228BCF6BFEBBFA9BACE20BBE8C1A65F2E687770>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713-14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2011. 12.  목차 연번권고내용 ( 국가 ) 페이지 1 인권협약기구견해 (observations) 의이행및홍보노력 ( 브라질 ) 1 2 효과적인외국인노동자권리보호를위한외국인고용에관한 3 법률이행노력강화 ( 인도네시아 ) 3 여성이주노동자의권리보호 증진및차별금지조치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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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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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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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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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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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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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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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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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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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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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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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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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식별PDF용 0502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 피해자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 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 방지 되었다. IOM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자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정 게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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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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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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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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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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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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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More information 
    




    
        ÇÊ¸§-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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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BC6EDC1FD5D D C0AFBFA3C3D1C8B820BACFC7D1C0CEB1C7B0E1C0C7BEC82E687770>
    

    
        
        발간사 얼마전영국의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북한을 지구상의지옥 (Hell on Earth)' 이라고불렀는데, 오죽하면사람이사는곳을지옥으로표현할만큼참으로가슴아픈지적입니다. 현재북한의인권상황은그심각성에있어서다른비교대상을찾기가쉽지않을정도입니다. 북한의대를이은수령독재체제만큼이나그직접적산물인인권유린상황도매우이례적인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이러한북한의인권상황을개선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More information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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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 / 72 Ⅲ. 화장품관련 EU 인증 / 86
    

    
        
        Global Market Report 17-016 Global Market Report 유럽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11 1. 독일 / 11 2. 프랑스 / 28 3. 영국 / 38 4. 이탈리아 / 50 5. 스페인 / 64 6. 폴란드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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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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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1. 업무에 활용 가능한 플러그인 QGIS의 큰 들을 찾 아서 특징 설치 마 폰 은 스 트 그 8 하 이 업무에 필요한 기능 메뉴 TM f K 플러그인 호출 와 TM f K < 림 > TM f K 종항 그 중에서 그 설치 듯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많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 림 > 다. 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S or 8, 9 의 S or 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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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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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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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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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More information 
    




    
        !¾Ú³×¼öÁ¤26ÀÏ
    

    
        
        AMNESTY MAGAZINE Imagine 2 AMNESTY MAGAZINE contents 06 Imagine Good news 02 04 Cover story Interview Amnesty news 06 14 18 14 Opinion 24 21 Act now Member zone 26 28 Welcome 29 Accounting report 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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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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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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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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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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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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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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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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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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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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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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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5EBC0CFBFACB1B8BFF85FBACFC7D1C0CEB1C7B9E9BCAD203230313528B1B9B9AE295FB3BBC1F65FC3D6C1BE5FC0A5BFEB283039323120BCF6C1A4292E687770>
    

    
        
        북한인권백서 2015 인 쇄: 2015년 6월 발 행: 2015년 6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2023-8000 (직통) 2023-8030 (팩시밀리) 2023-8297 홈 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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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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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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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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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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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Global Market Report 13-045 2013.6.07 C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요 약 - 1 - Global Market Report 13-045 - 2 -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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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석 자 료 외국인근로자 취업실태조사 2013. 6 목 차 제Ⅰ장. 조사 개요 2 1. 조사의 배경 2 2. 조사의 개요 2 3. 조사의 내용 2 4. 응답자별 특성 3 제Ⅱ장. 조사 결과 4 1. 연령대 및 결혼비율 4 2. 최종학력 5 3. 최종직업 및 귀국 후 희망직종 6 4.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7 5. 임금의 주된 활용처 및 가장 큰 관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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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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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메이저시멘트기업동향
    

    
        
        세계메이저시멘트기업동향 목 차 Ⅰ. 총괄 1 Ⅱ. 기업별현황 4 1. 라파즈 (lafarge) 4 2. 홀심 (Holcim) 1 3. 하이델베르크 (Heidelberg) 16 4. 시멕스 (Cemex) 21 5. 이탈시멘티 (Itacementi) 23 6. 부찌유니셈 (Buzzi Unicem) 31 Ⅲ. 별첨 35 1, 2. 수요, 자산현황 35 3. 경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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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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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Conten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Introduction Introduction 5 Introduction 6 Introduction 7 Introduction 8 Introduction 9  Corporat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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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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